
고령군 공고 제2026-756호
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2차)

(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) 통보 공시송달 공고
   ｢폐기물관리법」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(방치)폐기물에 
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) 2차 
통보를 2차례 등기 우편을 통하여 통지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   

       2026. 04. 30.  
고  령 군 수       

1. 공고제목 : 행정처분(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) 2차 통보 공시공달 공고
2. 관련법령 :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고기간 : 2026. 05. 04.(월) ～ 2026. 05. 19.(화) (16일간)
4. 공고대상

성  명 주   소 방치 폐기물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행정처분(관련법규)
반송사유

윤동● 대구시 북구 문주길 2●
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36-10

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,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 까지 배출, 수집·운반, 보관,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

폐기물 처리에 
대한 

조치명령(2차)
(폐기물관리법 

제48조) 
폐문부재

5. 공시송달 내용 
  가. 대상자 : 윤동●
  나. 방치폐기물 소재지 :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36-10
  다. 조치대상 : 부적정처리 폐기물 일체
  라. 위반일자 : 2021.10.12. (고령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일)
     ※ 법원 선고일 : 2022고단1673(2022.07.13.)
     ※ 행정처분(1차) 미이행에 따른 고발일 : 2026.03.09.   
     ※ 행정처분(2차) 사전통지일 : 2026.04.01. (대리인 수령)
  마. 처분(이행)기간 : 행정처분(2차) 통보 공시송달 종료일로부터 ~ 2026.08.13.(목) 까지



  바. 기타사항
    - 2026.08.13.(목) 이후 부적정 폐기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 행정처분 (2차)

미이행에 따른 고발장 접수 및 행정처분(3차) 부과

    -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제거 조치 될 때까지 고발 조치 반복 예정
    -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 경우 경북 고령군청 수질관리팀(☎ : 054-950-6522)으로 

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  사.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안내
    -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

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-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

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-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

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-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, 

사건 진행상황 열람,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


